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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고령화의문제는근로세대의감소로인하여국민경제의인력

수급에차질을가져다줄수있으며, 동시에노인부양비의증가로인하여국민연금제도를포

함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있다.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부족문제

와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노령계

층의고용환경이나근로조건이선행적으로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히정년연령만을상

향조정하게될경우고용기회의제약으로인한실업문제또는신체적노화에따른작업부담

의증가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연금수급연령의인상은자칫소득공백기간

만을 단순히 확대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신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제반의충격을흡수할수있는사회정책적완충장

치로서자율연금수급제도와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방안을제안하였다. 이러한방안들은개

인별로 신체적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근로모형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령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그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변동문제를 연금수급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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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에들어와인구의고령화문제는세계의대다수국가들에있어서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낮은 수준의 출산율 그

리고 평균수명의 꾸준한 연장 등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950년～60년대의 baby-boom 세대가 퇴직을 하기 시작하

게 되는 2010년 이후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의 고령화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 영역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예상된다.1) 무엇보다도인구의고령화는 근로세대의감소로인하여 국민경제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있다.2)

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다양한방면에서정책적대응전략의마련을필요로하고 있

다. 그 일환으로서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65

세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업이 종사근로자의 정년연령을 연장할 수 있

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3) 그

1)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정치의 영역에 미치게 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Klauder(1980),

Rürup(2000), Visco(2001)를 참조하기 바람.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공적연금제도에 가져다주게 되

는 부정적 영향과 그 대책을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Müller(1988), Schulenburg(1989), Hagemann and

Nicoletti(1989)를 참조할 것.

2) 노인부양비율이란통상적으로 65세이상의노인인구대비 20세이상 64세이하에해당하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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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노령계층의고용환경이나근로조건이선행적으로개선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히

정년연령만을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 고용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실업문제 또는 노화에

따른작업부담의증가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신체적기능이나건강상의제약으로

인하여작업부담을감당할수있는능력이부족한사람들의경우부득이하게근로를중

도에포기하여야하는문제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연금수급연령의상향조

정은 실제적인퇴직 이후연금의 수급자격이주어지는 연령에도달할 때까지의소득공

백기간을 단순히 확대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우리는퇴직연령과연금수급연령의상향조정이고령화사회의중대한문제

들을극복할수있는필요불가결한 정책대안이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적용

에있어서는상당한한계가있음을살펴보았다. 따라서이러한제도적규정이사회정책

적 수용능력과경제정책적 실효성을확보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사전적으로별도

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노령계층이 자신의

육체적 능력 그리고 근로 또는여가에 대한 선호에 따라 퇴직의 형태와 연금의 수급방

식을 임의로선택을 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과정책적실행의한계를살펴보고, 다음으로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에서연금수

급연령에 대한규정을 다루고있는 연금수급제도의현황과 문제점을분석해 보고자한

다. 마지막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경제적․사회적 충격의 흡수장치로서

퇴직과연금수급방식의자율적선택권강화방안의의의와중요한논점들을정리해보

고자 한다.

3) 정부는 ‘고용평등촉진법(가칭)'을제정하여한편으로는연령을이유로한고용상의차별을금지하고, 다

른한편으로는기업의정년연령을 2008년까지 60세로연장하고중장기적으로는국민연금의수급연령과

연계하여 2033년부터 65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을 발표한바 있음(동아일보, 2004년 1월 19일).



Ⅱ. 연금수급연령상향조정의필요성과정책실행의한계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

통계청의발표자료(2001)에따르면 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빠른 속도로고령화의과

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전체인구가운데 65세이상노인이차지하는비중이 7% 이상이되는고령화

사회를맞이하였으며, 2019년과 2026년에는그비율이각각 14%와 20%에해당되는고

령사회와초고령사회에진입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여기서특히심각한사실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그리고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이는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과정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차원의충격뿐만아니라, 미래사회를대비할수있는시간적여유나적응기간을제약하

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인구 고령화의 전망

노령인구

비율
1)

국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년수

7％

(고령화 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20 115 41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주: 1) 노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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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인

력수급의차질이지적될수있다. 특히 baby-boom 세대가본격적으로퇴직을하기시작

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 국내의 기업들은 숙련인력의 확보에 애로를 겪게

되고, 또한 조직의 기억상실증 그리고 의사전달 및 의견수렴의 통로 상실 등으로 인해

생산성의 하락을경험하게 될 가능성이높다(Kador, 1996). 나아가인구의 고령화는 한

편으로는 부양의대상이 되는노인인구의 증가그리고 다른한편으로는 노인부양의책

임을 담당하게될 생산인구의감소로 인하여이중적 차원에서연금재정에 부정적인영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정부는 1999년 국

민연금법의개정을통하여현재 60세로정해진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매 5년마다

1세씩인상하여최종적으로 2033년이후부터는 65세가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일

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먼저 급여지출의 측면에서

개인별로연금수급기간이그에상당하는만큼단축될수있고, 동시에전체적으로연금

수급계층의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정수입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전체 연금가입계층의 확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Bäcker, 1988).

고령화사회의진전에따라연금수급연령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조치는단순히재

정안정화의차원에서는물론공적연금제도의운영에있어서세대간형평성을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

양비율의 증가는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미래세대에

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자칫 ‘세대간 계약Generational Contract’의 이행에

중대한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나아가보험의원리를바탕으로운영되

는 공적연금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수명Average Risk’을 중심으로 개인별로 수명의

격차와 그에 따른 ‘생애필요소득량의 차이Individual Risk’를 분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볼 때국민의 평균수명이연장되는 추세에따라 연금수급연령을인상

하는방안은공적연금제도가본연의보험적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역할을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Dinkel, 1986). 만약 이와 유사한 조치



가뒤따르지않게될경우평균수명의연장으로인해추가적으로발생하게되는노인부

양비부담은동일세대내부에서위험분산의기능이아니라, 세대간재분배의기능에따

라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사회의보편적추세로서개인의생애노동공급량은아래의 <그림 1>에서살펴보

는바와같이①평균교육기간의연장추세등으로인한입직시점의연기②중고령계층

의 고용불안등으로 인한조기퇴직 현상의심화 ③토요휴무제의 도입과법정근로시간

의 단축 추세 등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④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비경제활동기간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을 통하여 퇴직시점을 연기하도록 하는

방안은 개인별로생애주기의 차원에서노동과 여가의시간적 배분이합리적 균형을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Schmähl, 1988a).

<그림 1> 생애주기의 차원에서 근로와 여가에 대한 시간적 배분의 변화 추이

자료: Schmähl, W.(1988), Verkürzung oder Verlängerung der Erwerbsphase?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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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현실적 제약요인

노령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퇴직시점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국내의 노동공급량

에변화가발생하게되며, 궁극적으로노동시장의상황에파급효과를미치게된다. 이러

한측면에서볼때국가는노령계층의퇴직의사결정에대한정책적개입을통하여간접

적인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4) 이 가운데 특

히 연금수급제도는운영방식에 따라개인의 퇴직행태에상당한 영향을미칠 수있으므

로종종노동시장정책의목표를달성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으로활용되어오고있다

(Kühlewind, 1986).

오늘날우리나라는대다수서구선진국의경우에서처럼인력의과잉공급시대에서인

력부족의시대로전환하는과정에위치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인구의구조적전환기

에서 연금수급제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방향이 단기적 차원과 중장기적 차원에

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게 되는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는 1950

년～60년대의 baby-boom세대가 생산인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의 과잉공급

과그로인한고용불안의문제가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노령계층이 자신의 퇴직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유도하

기위하여연금수급연령을낮게설정하거나별도로다양한종류의조기특례노령연금제

도를운영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5) 반면가까운장래에도래하게될고

령화 사회의인력부족문제를 감안할경우 오히려노령계층의 장기근로를유도할 수있

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정책개입은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도록 하고, 개인별로 장기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의 유인책을

연금제도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조정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수있다는점에서신중하게이루어져야 할필요가있다. 먼저 근로자의경우연금수

4) 노령계층의퇴직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들에대한연구자료로는이정우(1997)를참조하기

바람.

5) 서구 선진국의 경우 노령근로계층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서 공적연금제

도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제도들을 활용해 왔음. 이와 관련한 국제비교자료로는 이정우(1996),

Kohli and Rein(1991)을 참조하기 바람.



급연령은 개인의 생애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근

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연금수급연령에 기초하여 생애기간 동안 노동공급의 규모와 시

기별 배분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나아가 ‘생애소득의 시기적 재분배Intertemporal

Redistribution of Life-time Income’를 통하여 퇴직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경우연금수급연령은승진, 직무배치, 직업교육등제반인사정책의수립에있어

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제도적차원에서연금수급연령의조정은개별경제주체들이변화된상황에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충분한 정보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공적연금제도로서 추구하게 되는 분배정책의 목표에도

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 가령현실적으로노령계층에대한고용환경이나근로조건

의개선그리고기업차원에서정년연령의연장이뒤따르지않는상태에서단순히연금

재정의 안정만을 목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에 상응

하는 만큼 소득공백의 기간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불안의 현

상이미숙련의 단순근로자, 여성근로자, 장애근로자 등주변부근로계층을중심으로 나

타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 또한

사회계층별로 차별적으로나타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점을 유의할 필요가있다.6) 나

아가 근로생활주기의 후반부에서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금을 조기

에 수급하게 될 경우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의 삭감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이

러한상황에서연금수급연령의인상은연금의조기수급기간을추가로확대하는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당사자는 노후빈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노인부양비용의증가문제에대처한대응방안의모색은단순히공적

연금제도뿐만아니라전체사회보장제도를감안한포괄적인시각에서이루어질필요가

있다. 가령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목적으로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

게 될 경우 종종 고용불안이나 빈곤문제의 심화로 인하여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등 타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의경우국민경제의차원에서노인부양비용의전체

6) 이러한문제에대처하여독일등일부국가의경우장애인, 여성그리고노령의장기실업자등을대상으

로 하는 별도의 조기특례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음(이정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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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별다른변화가 없이단순히 개별사회보장제도간 비용의전가문제와 그로인한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Casey, 1989).

3.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위한 보완조치의 필요성

앞서우리는연금수급연령을상향조정하고자하는제도적개선작업이다양한정책영

역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연금재정의안정이라는사회정책적차원의목표뿐만아니라, 경제정책적차

원의 목표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연금수급제도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향에 따라 먼저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노동시장이나 소득분배의 상황에 상당한

파급효과가발생하게되며, 다음으로미시경제의차원에서경제활동의주체인개인이나

기업들이경제적의사결정을수립하는과정에서중대한영향을받게되는문제가있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의 조정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은 경제정책적 그리고 사회정책적

목표체계들을 감안하여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Schmähl, 1988b; Bäcker, 1988).

연금수급연령의 조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

차원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서로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이러한상반된정책개입의방향은시기적으로엄격하게구분을하여각각

달리 적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구조적전환과정에서연금수급제도에대한정책방안은단기적차원의현안과제

(연금수급연령의 하향조정)와 중장기적 차원의 요구사항(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Wagner, 1986;

Jacobs, 1990).

퇴직과 관련한 노령계층의 의사결정은 소득․건강․가족상황․근로환경 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연금재정의 안정을 목표로 연금

수급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로 개인의 근로능력 또는 선

호를 감안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 방향은 개인별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금수급제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퇴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적인 퇴화의 진전 상황은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특성이 있

다. 이러한점을감안해볼때장차고령화사회에서노인인력의 활용방안은개인이자

신의 (잔존)근로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모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될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령계층 상호간 소득격차의

문제가 상당부분 경직적인 고용환경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기회의 불평등으로 인

해발생하게된다는점을감안해볼때근로모형의선택범위가확대될경우분배정책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상과 같은 방안은

개인별로 육체적 부담이나 건강의 손상이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환경을조성해줄수있다는점에서최근유럽연합에서고령화사회에서의정책목

표로제시한바있는 ‘활기찬노령Aktives Altern’ 그리고 ‘근로생활에있어서인간성회복

Humanisierung des Arbeitslebens’과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Europäische

Kommission, 2002). 따라서 연금수급제도 또한 근로에서 퇴직으로의 이행방식에 대한

개인적선택에따라적절한노후소득보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차원에서제

도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현황

우리나라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종류는 크게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

고 반환일시금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노령근로자의 퇴직의

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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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가입경력이 10년이상으로서 60세에도달한이후퇴직을한사람에게주

어지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노령연금은 다시 가입기간, 연금의 수

급개시연령 그리고 소득활동의 여부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

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을 하여 운영이 되고 있다.7)

첫째, 완전노령연금은국민연금의가입경력이 20년이상되는 사람으로서 60세에도

달하게되었을경우지급하게된다. 이경우급여는기본연금액 100%와별도로가급연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이 된다.8)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아직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재직자노령연금은 가입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60세에 도달한 이후에

도 계속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지급이 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연령별구분에따라 60세의경우기본연금액의 50%가되며, 이후매 1세마다 10%씩증

가하여최종적으로 65세에는 100%가지급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규정에따라

65세 이후부터 개인은 연금의 감액이 없이 소득활동에 종사를 할 수 있다.

셋째, 감액노령연금은가입경력이 10년이상 20년미만이되는사람이 60세에도달하

게되었을경우지급이된다. 급여의수준은가입기간의구분에따라 10년의경우기본

연금액의 47.5%가되며, 매 1년이 증가할때마다 5%씩 인상하여지급이된다. 만약 감

액노령연금의수급자가 60세이후에도계속하여연 500만원이상이주어지는소득활동

에 종사하게될 경우자격변동의 규정에따라 재직자노령연금의대상자 또는임의계속

가입자로서관리가되도록하고있다. 여기서임의계속가입자로서적용을받게될경우

개인은 가입자의 종별구분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전액을 단독으로 부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급여는 추가로 가입한 경력을 반영하여 인상을 해주게 되나, 미수급한

7) 노령연금의종류로는이이외에도특례노령연금과분할연금이있으나, 본논문의내용과는관련성이미

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도록 함.

8) 가급연금액이란 연금의 수급권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을의미함. 이러한가급연금은단독으로소득활동을하는가구에서그의연금수급권으로가족의소

득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그리고 가급연금은 분할연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연금제도에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금급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9)

넷째,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이 되어 소

득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된다. 급여의 수준은 개인별로 가입경력과 급여신

청 당시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입경력의 경우 2004년 현

재 아직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노령연금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경력이 10년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7.5%가 급

여산정기준으로 되며, 매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인상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음으로 급여신청 당시의 연령에 따라 55세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급여산정기준의

75% 수준에서 결정되며, 매 1세가증가할 때마다 5%씩 상향조정될수 있도록하고 있

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도중에 연 500만원 이상이 되는 근로활동에

종사하게 되거나 자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획득하게 되었을 경우 급여의 지급중

지가 이루어지게되며, 개인은재차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를가지게 된다. 이 경우 향후

의 급여는 추가적으로 가입한 경력을 반영하여 재차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연금수급 당시의 지급률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10) 여기서 특히 후자와 같은 규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2.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문제점

고령화사회를대비하는차원에서볼때현행우리나라국민연금연금수급제도의 문

제점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로 조기노령연

금의형태로운영이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일례로완전노령연금의수급자격

9)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배려를 필요로 함.

10) 국민연금의가입경력이 10년인사람이 55세부터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다 56세부터 2년간소득활동에

종사하게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함. 이경우새로이 58세부터지급되는조기노령연금은다음과

같은방식으로계산이됨. 먼저추가적으로 2년동안의 가입경력을합산하여급여산정기준을책정하게

되고, 다음으로여기에당사자가최초로연금을수급할당시(55세)에적용하였던지급률인 75%를곱하

는 방식으로 조기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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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어지는법정연령은 60세로서다른서구의국가들에비해 5년가량낮게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비록 급여의 감액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인력흡수능

력 한계로인한 고용불안등 노동시장의현실과 사회정책적차원의 요구사항을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연금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조

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주기의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근로

계층의소득공백문제를해결하기위해별도로사회안전망의확충이병행하여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1)

둘째,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노령근로자가 자신의 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상대적으로넓게보장되고있다는점은바람직한제도설계로판단된다. 이러한자

율성의관점에서볼 때조기노령연금은개인이 55세부터 59세사이에서 임의로퇴직을

하여연금을수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를할수있다. 그리

고개인은 60세이후에도계속적인근로를통하여임의계속가입을하거나, 급여의감액

이 이루어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65세 이후의

경우 개인은 연금급여의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없이 근로활동에 종사를 할 수 있다. 그

러나이상과같은연금수급제도의운영규정은비록형식적으로는연금수급시점의선택

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가입자

에게 각종의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먼저 개

인이 연금수급의권리를 유보하고계속하여 가입하게되었을 경우급여의 미수급부분

에대하여아무런제도적반대급부가제공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일례로조기노령연

금의경우 매 1년에 대하여 5% 수준의 감액률이적용되도록하고있는 반면,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시 별도의 가산율이 주어지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2) 다

11) 이와 관련한 조치로는 일례로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수급기간을 연장하

도록 하거나, 노령계층에 대한 장애연금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조기퇴직자들의 소득공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12) 참고로독일과스웨덴의경우연금의조기수급시매 1년에대하여각각 3.6%와 6%의감액률이적용되



음으로개인이 근로자의신분으로 60세 이후에도계속하여경제활동을 하고있을경우

본인의희망에따라임의계속가입이허용되나, 이경우보험료는개인이전적으로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자격은 가입경력

이 20년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주어질수 있도록 제한을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보

이고 있다.

셋째, 조기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등제반연금수급제도의운영과

정에서적용되고있는근로소득의상한선이연 500만원으로낮게책정되어현실성을상

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규정은 연금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의근로를제한하게되는부작용을초래할 수있다는점에서문제를보이고있다. 나아

가 현행과같은 근로소득의상한선은 개인별로소득능력의 차이를감안하지 않고일률

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은 노령계층의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운영현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

과 같은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연금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

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차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연금수

급제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노령계층의 장기가입 유인을 억제하는 상당

수의 규정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

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금수급제도의 개혁은 노령계층의 장기가입을 유도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세부적 제도규정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개인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주기 위하여 개별 제도간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고 있으며, 반대로 연금 수급시기의 연기시 매 1년에 대하여 6%와 8.4%의 가산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그리고 영국의 경우 연금의 조기

수급은허용되지않고있으며, 대신연금수급의연기시매 1년에대하여 7.5%의가산율을제공하고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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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연금 연금수급제도의 개선방안

가까운장래의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현행국민연금제도의연금수급연령은단계적

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규정이 사회정책

적 차원에서나경제정책적 차원에서실효성을 확보할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별도의

보완장치가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한방안으로서먼저개인별로퇴직시

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수급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행의 연금수급제도에서 장기가입을 억제하고 있는 규정들을 제

거하고, 개인의상황에따라연금수급시점의선택이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아래에서는 자율연

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율연금수급제도의 도입방안

자율연금수급제도란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퇴직과 연금수급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제도를의미한다. 이러한제도는현행의연금수급제도

가개인별로근로능력․선호․근로여건등에무관하게일정한연령을기준으로획일적

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Helberger, 1988).

아래에서는 <그림 2>를기초로하여자율연금수급제도의설계과정에서제기될수있

는중요한논점들을정리해보고자한다. 먼저법정연금수급연령(A)은몇세로결정을

하고 또개인이 자신의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할수 있도록하는 연령구간(B → C)은어

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서 법정 연금수급연

령이란 연금의감액 또는증액이 없는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주어지는 연령이된

다. 이러한 법정 연금수급연령의 설정은 연금재정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령구간의 설정은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기준으로 그 이

전그리고이후의상당기간을포함하도록함으로써개인적선택의폭을넓게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별로 연금수급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

에 따라 연금재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행위

에 상관없이연금재정의 중립성이유지될 수있도록 하기위하여 보험수리의차원에서

합리적인보완대책의마련을필요로하게된다(Schmähl, 1988a). 대표적으로 연금의조

기수급 또는 수급연기시 ‘수지상등의 원리Equivalence Principle’에 입각한 감액률(α) 또는

가산율(β)을적용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특히이러한방안은개인별로연금수급시점

의 선택행위에중립적으로 작용을하게 됨으로써종종 특정한연령에서 집중적으로연

금을선택하게되는문제를미연에방지할 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그러나중장기

적으로 인구의고령화로 인하여노동인력의 부족문제가심각하게 될경우 정책적차원

에서 가산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여 장기근로의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인상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어떠한

방식으로조정하여야할것인가하는문제가 제기될수있다. 그리고 이러한문제는연

금재정의측면에서는물론분배적측면에서도중요한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신중

한정책적판단이요구되고있다. 일례로법정연금수급연령이상향조정될경우연금가

입기간이추가적으로늘어나게되는효과가발생하게된다. 이경우가입기간이연장된

만큼 개인별로 급여의 인상으로 반영해 줄 것인가, 아니면 급여산식 변경 등의 방법으

로급여인상의효과를억제하도록할것인가하는문제에대한의사결정을필요로하게

된다. 만약 전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

효과는제한적으로나타나게될것으로판단된다.13) 반면후자의방식은근로의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게 있어서 급여의 삭감과 그로 인한 빈곤의 위험을

높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3) 연금수급연령의인상은개인별로①보험료 납부기간의연장②급여수급기간의 단축③미수급한급여

부분에대한이자등 3가지측면에서재정안정화효과를가지게됨(Helberger, 1984). 이러한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방식은 ②와 ③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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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율연금수급제도의 설계모형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토대로하여현행국민연금제도의노령연금수급제도는개략

적으로다음과같은방식으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제도개선의기

본방향으로서 여기서는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그리고 재직자노령

연금을전체적으로자율연금수급제도의틀안에서운영하도록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방안은개별연금수급제도들이상호논리적인연계성을유지할수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들이자신의 상황에적합한 연금수급시점을선택할 수있는 제도적환경

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먼저 완전노령연금은 위의 <그림 2>에서 법정 연금수급연령(A)에 도달한 가

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액노령연금의 경우 단순히 가입경력이 20년 미만

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 실제로는 급여산식의 적용

방식14) 그리고 급여의 수급요건 등의 측면에서 완전노령연금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있다.15) 따라서감액노령연금은완전노령연금으로편입하도록하고, 이에따라완

전노령연금은 최소가입요건(10년)과 연령요건(60세)만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

14) 현행의급여산식은 20년가입을기준으로하고있으나, 이는매 1년의가입기간에대해급여가비례하

여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음.

15) 다만 가입경력이 20년에 미달하게 될 경우 벌칙으로서 5% 수준의 급여감액이 적용되고 있음.

CB

A

β

α

A: 법정 연금수급연

령

B: 연금의 조기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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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조기노령연금은그림에서 B → A에해당하는 연령구간(현

재 55세에서 59세 사이로 5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이 경우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험수리적 차원의 감액률(α)을 적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직

자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소득보장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노령계층의 근로유인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유사

한종류의연금수급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적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파악이되고

있다. 따라서재직자노령연금은폐지하도록하고, 동제도의취지는다음과같은방법으

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된 이후

에도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발생하는업무에종사하게될경우당연가입자로관리를

하고, 근로자의경우보험료의노사반반부담의원칙이계속적용될수있도록한다. 그

리고연금수급의연기는그림에서나타난바와같이 A → C에해당하는연령구간(현재

국민연금제도의규정으로는 60세이후부터연령의제한이없이연장가능함)으로하고,

이 경우 보험수리의 차원에서 적절한 가산율(β)을 적용하도록 한다.16)

2.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 System는 아래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활동주기의후반부에위치한노령근로자들이자신의종전근로시간을단계적으로단축

하는방법으로퇴직을할수있도록 하고, 그과정에서발생하게 되는소득의감소문제

는별도의사회보장제도를통하여보충해주기위한취지로운영되는제도이다(Lampert

und Schüle, 1988). 오늘날보편적인퇴직의형태는근로또는퇴직이일정한시점을기

준으로 상호 단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점진적 퇴직모형의 경우 일정한 기간에

걸쳐 근로와 퇴직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퇴

직제도는 1976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가운데

10개국이 관련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IRO, 2001).

16) 유럽연합회원국가들가운데독일, 프랑스, 스웨덴등의경우연금수급의연기가연령제한없이허용되

고 있는 반면, 영국, 포르투갈 등의 경우 일정한 연령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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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점진적 퇴직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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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chüle, U., Flexibilisierung der Altersgrenze, 1988.

점진적퇴직제도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고령화사회의문제점들을극복할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7) 먼저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년학

적 측면에서 노령계층이 자신의 신체적 상황이나 선호에 적합하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노화로 인한 작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점진적 퇴직의이행과정에서 개인은신체적 부담이없이 일역할과사회적 소속감을오

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영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가되고있다. 다음으로점진적퇴직제도는조기퇴직으로인한연금의조기

수급문제를방지하고, 동시에개인별로연금수급시점이연장될수있도록함으로써연

금재정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점진적퇴직제도는그운영방식에따라단기적차원에서인력의과잉공급문제,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에서인구의 고령화로인한 인력부족의문제에 유연하게대처할 수있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단기적 차원에서 노령근로자가 공식적 퇴직연령 이전에

17) 점진적 퇴직모형의 기능적 특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헌들로는 이정우(2003), Stitzel(1987),

Schüle(1988), Bäcker und Naegele(1989)를 참조하기 바람.



점진적으로퇴직을할수있도록할경우노동공급의감축효과와함께젊은실업계층의

고용기회를제고할수있는효과도발생하게된다(Klammer, 2003). 반면중장기적차원

에서 점진적 퇴직제도는 개인별로 적합한 근로모형의 선택을 통하여 근로생활주기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공급의 증대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진적퇴직모형을실제로어떻게설계할것인가하는정책적의사결정에따라 앞서

설명한 개별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와 실현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점진적 퇴

직모형의 설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논점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점진적퇴직의이행기간을어느정도의범위로결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

될 수 있다. 노년학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이행기간이 길수록 퇴직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적응기간의 폭이 넓게 되어 향후 일역할의 상실에 따른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학적

정책목표에 따라점진적 퇴직의이행기간은 가급적폭넓게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할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점진적퇴직의이행구간을무엇을기준으로어디에설정할것인가하는 문

제가제기될수있다. 여기에는개략적으로정규퇴직연령이전의점진적퇴직모형, 정규

퇴직연령 전․후의 점진적 퇴직모형, 그리고 정규퇴직연령 이후의 점진적 퇴직모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형 가운데 이행구간이 정규퇴직연령의 전․후에 걸

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신체

적 노화의 과정이나 근로와 퇴직에 대한 선호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모형은 노년학적차원에서 개인적 상황들을 가장 유연하게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모형은 개인별로 근로능력이나 근로의

사에적합한수준으로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조성해줌으로써장차

고령화 사회에서노동인력의 안정적확보와 연금재정의건전성 유지등과 관련한정책

목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퇴직의 이행기간 동안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상실되는 근로

소득을 누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수준으로 보전해 주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수있다. 우선비용부담의주체는외국의사례를살펴볼때 주로고용보험제도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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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제도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한 점진적 퇴직방안은 이행구

간을 정규퇴직연령 이전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령계층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용안정의효과를도모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18) 그러나이러한점진적퇴직방

안은 제도의 특성상 고용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만 활용가치가

있을것으로판단된다. 반면국민연금에서별도로부분연금제도Partial Pension System를도

입하여근로시간의단축에따른소득의상실분을보충해주는방법으로서스웨덴, 오스

트리아, 덴마크, 독일등의국가에서사례를찾아볼수있다.19) 이러한방안은고용보험

제도의경우와는달리시기적으로제한이없이점진적퇴직제도를실시할수있다는장

점이있다. 다음으로점진적퇴직의이행과정에서발생하게되는소득의상실부분에대

한보전방식과관련한사항이다. 노년학적차원에서볼때퇴직이전 그리고이후개인

의 소득흐름이나 생활수준이 큰 폭의 격차가 없이 서서히 하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소득보전의 수준을 상실소득의 일정비율

(일례로 70～80%)로 결정함으로써 앞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 퇴직의 이행

기간 그리고이후의 완전한퇴직시기에 걸쳐개인의 소득수준이단계적으로 하락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우리나라에서점진적퇴직제도를도입하게될경우국민연금제도와연계하

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퇴직의 이행기간 동안 근로소득

의 하락문제는현행 국민연금에별도로 부분연금제도를신설하여 해결할수 있도록한

다. 그리고부분연금제도의운영재원은 별도의보험료수입으로조달하고, 아울러 국민

연금재정과 분리된 독립적인 회계관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20) 왜냐

하면현행국민연금제도의경우가입대상은사업장가입자는물론지역가입자인농어민

과 자영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가 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연금재정에서 근로자를 대

18) 실제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등의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이 점진적퇴직모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일

시간의 공백을 실업자로 대체하게 될 경우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 참고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등의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제도와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한 두가지종

류의 점진적 퇴직제도를 동시에 실시해 오고 있음.

20)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 부분연금제도는 1976년 최초 도입 이후 2001년 제도의 개정 이전까지 별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독립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며,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는 0.2%～0.5%의 수준을 유

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FV, 1999).



상으로 하는부분연금제도의 운영재원을충당하게 될경우 자칫형평성 시비를초래하

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진적 퇴직의 이행기간은 앞서 <그림 2>의 자율

연금수급제도에서 연금수급시점의 선택구간(B → C)과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제도적조건하에서개인의선택폭을넓게 해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나

아가 점진적퇴직의 방식은단순히 근로시간의단축뿐만 아니라직무재배치 등의형태

로 작업부담을 경감해 주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최근우리 사회에서활발하게 논의되고있는 임금피크제와연계하여 운영을할

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가령국가는기업이노사합의에기초하여일정연령이상의

근로자들을대상으로작업부담의경감과고용안정을보장하고, 대신임금의일정비율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법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실시로인해발생할수있는소득의상실분가운데일정비율을부분연금으로보

충해 줄 수 있도록 할경우 임금피크제의 수용능력과 실현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장

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3.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의 역할분담 방안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는 개개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퇴직모형

을선택할 수있는 폭을넓게 해주는방향으로 운영을하여야 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연금수급제도의 개선이 이러한 기본방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는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

택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개인

이다양한퇴직모형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

고 있다. 종종 제도설계상의 문제로서 특정한 퇴직모형이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또는 불리하게되어 개인의퇴직의사결정에 영향을미치게 되는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개별 연금수급제도들이 수익률 또는 수급요건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로 인해 상호 경쟁관계에 처하게 됨으로써 특정한 퇴직모형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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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금의 수급시점이나 수급형태의 선택에 따라 보험수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의사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근로에서퇴직으로의이행방식에대한선택이개인별로유연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연금수급제도의 기능에대한 근본적인발상전환을 필요로하

게된다. 일례로현행국민연금의연금수급제도는일정한연령에도달하고동시에소득

활동을중단한사람들을대상으로소득대체적성격의연금급여를제공하고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금수급제도는 엄격하게 퇴직을 전제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별로퇴직모형의선택에있어서자율성을제한하는문제를보이고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연금수급제도의 성격을 현행과 같은 ‘퇴직노령연금제도Old-age Retirement

Pension System’에서 ‘노령연금제도Old-age Pension System’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노령연금제도는 실제적인 퇴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개인이 일정한

연령에도달하게될경우연금급여의수급자격을부여하는제도이다. 그리고법정연금

수급연령을전후로일정한연령구간을두어그범위내에서개인이급여신청을하게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감액률 또는 가산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한 제도적 운영

사례는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있다. 스웨덴은 1999년 연금개혁과 함께

종전의 부분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61세 이후부터 개인이 자신의 퇴직시점이나 퇴

직의 형태(전면적 또는 점진적 퇴직)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경

우연금급여는 연금수급연령은물론연령계층별Cohort로기대수명과건강상태를반영하

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 나아가

스웨덴은연금개혁에 따라소위 ‘가상적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에기초한연

금급여의 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인별로 연금의 수급시점이나 수급방식의 선택과

는 독립적으로 연금재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개인별로근로에서퇴직으로의이행모형에대한선택이자유롭게이루어

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사전적으로 주변사회제도의개선을필요로하게된다. 대

표적으로 노인들의신체적 여건이나선호에 적합한직종의 개발과함께 파트타임일자

리들이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의 수용성이

21)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European Council(2003)을 참조하기 바람.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이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제장치

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점진적 퇴직의 이행과정에서 중도에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소득결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보완장치의마련을필요로하고있다. 또한기업의사유등으로불가피하

게해고를하여야할경우에대비하여고용보험제도에서실업급여의수급요건․지급기

간․급여수준 등에 대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22) 끝으로 개인이

자신의퇴직의사결정을자유롭게수행할수있는기본적인전제조건으로서기초소득보

장을위한제도적장치가확고하게구축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히급속하게변화

하는 경제적․사회적환경변화와 그로인한 미래사회의불확실성을 감안해볼 때기초

소득보장의 장치는개인이 제반의경제적 의사결정을자유롭고 유연하게수행할 수있

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Ⅵ. 결 론

개인적차원에서경제활동주기의기간동안노후에대한대비를충실히한 사람들만

이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다. 이와마찬가지로국가적차원에서도사전적으로

법적․제도적 준비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 장차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충격

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ISSA,

2003).

본논문에서는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연금수급연령상향조정의필요성을살펴보고,

대신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제반의충격을흡수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서자율연

금수급제도와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을제안하였다. 이러한방안들은개인별로퇴직시

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소득의문제를연금수급제도를통하여해결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본연의의

의가 있다.

22) 참고로 독일의 경우 노령근로계층의 점진적 퇴직을 위한 제반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노령

근로자 파트타임법(Altersteilzeitgesetz)'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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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으로서 먼저 자율연금수급제도는 법정 연금수급연령을 기준으

로 그전후에 일정한연령구간을 설정하여개인이 자신의연금수급시점을 임의로선택

할수있도록한다. 그리고현행국민연금제도에서노령연금의종류로서운영되고있는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그리고 재직자노령연금은 제도간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전체적으로자율연금수급제도의 틀안에서 운영이될 수있

도록 한다. 나아가 법으로 정한 연령구간 내에서 개인이 실제 연금수급의 시점을 선택

하게 될 경우 보험수리의 원칙에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연금재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점진적 퇴직

제도는노령계층이자신의근로시간을단계적으로단축할수있도록하고, 그과정에서

발생하게되는소득의감소부분은현행국민연금제도의급여종류로서새로이부분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충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부분연금제도의 운영재원은 점진적

퇴직의 주된대상자가 근로계층이된다는 점을감안하여 별도로보험료를 징수하여충

당하고, 독립적인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점진적 퇴직의 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아니라 작업부담의경감 등에대해서도 인정을해 주도록함으로

써,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연금수급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가 실제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

여야한다. 먼저자율연금수급제도나점진적퇴직제도는개인별로퇴직시점이나퇴직형

태의선택에영향을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보험수리의차원에서적절한감액률과가

산율이적용될수있도록한다. 다음으로개인별로근로에서퇴직으로의이행이유연하

게 이루어질수 있도록하기 위하여노령연금의 수급요건들가운데 퇴직요건을폐지하

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퇴직모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령계층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과 파트타임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고용안정이나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장치의 마련을 필요로 하

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기본적전제조건으로서보편적인기초소득보장의장치가마련되어야만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수급제도의 개선방안은 실로

다양한정책영역에걸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제도의개선작업은이러한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감안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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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Strategies to Boost the Flexibility in the Retirement
Decision of the Elderly

Jung-Woo Lee

Korea experiences the most rapid aging trend in the world and currently transits into

an advanced aging society. Aging trend decreases working population and increases aged

dependency ratio that have negative impacts on supply of labor force and social security

expenditure such as national pension.

In this context, increases of retirement age as well as pension benefit age are alternative

measures that can compensate decreasing labor force and insecure pension financing.

Nevertheless, without improving employment condition and working environment for

the aged people, simple increase of retirement age may result in the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y and unemployment of the aged people and the increase of workload for the

aged people who are physically weak. In addition to the increase of retirement age, the

increase of pension benefit age may expand no income period.

This study suggests flexible pension benefit system and gradual retirement system as

for buffering measures absorb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retirement age

and pension benefit age against aging society.

The major advantages of these systems are to let the aged people to choose work type

and retirement model according to individual socio-physical conditions or their

preferences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base for prolonging employment period and to

solve income reduction by developing pension benef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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